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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․공시(안)

「부동산가격공시�및�감정평가에관한�법률」�제16조제8항�및�같은법�시행령�

제37조의�규정에�의거� 2015년�개별주택가격을�다음과�같이�정정�

결정․공시합니다.

2016.� � 4.� � 29.

성� 북� 구� 청� 장

� 1.� 2015년�개별주택가격�정정�공시

가.�공시기준일� :� 2015년� 1월� 1일

나.�개별주택수� :� 1호

다.�공시사항� :�개별주택의�지번,�면적,�가격(개별�내용�생략)

라.�개별주택가격�열람장소� :�성북구청�세무1과

� 2..�이의신청�방법

� � �개별주택가격� 정정에� 이의가� 있는� 주택소유자� 및� 이해관계인은� 정정� 결정․공
시일로부터� 30일� 이내에�구청(세무1과)에� 비치된� 개별주택가격� 이의신청서를�

작성하여�이의신청할�수�있음.

� 3.�시행일

� � �이�공시는�해당년도의�개별주택가격�공시일로부터�소급하여�적용한다.


